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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보험형의  국민건

강보험제도와 민간 주의 의료공 체계가 주를 이루는 

복지지향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6년 12월 재 치

료 심의 민간의료가 94.6%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해서 5.4%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 의 확충과 그 

역할이 매우 요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특히 고령사회로 어들면서 노인의

료비와 만성질환 리에 소요되는 의료비가 격하게 상

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

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

회･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기 해 만성질환의 사 방  리 사업을 강화

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에 을 두고 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5).   

정부는 1945년 해방 후 6.25 쟁으로 모든 의료시

설이 괴되고 피난민들로 인해 염병 발생 이 매

우 높아진 시기인 1951년 보건진료소 설치(무의  공

의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의료법을 제정·공포하

고, 1956년에는 당시 500여개로 증가된 보건진료소

를 보건소로 정리하고 사업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

기 해 보건소법을 최 로 제정하 다(Bae, Lee, 

Kim, & Lee, 2010). 이후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체

계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지속 으로 담당하여 

왔다(Oh & Han, 2002).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

법(구 보건소법)에 토 를 두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업

무는 개요에 불과하며 실제 보건사업은 세분화되어 그 

숫자가 매우 많다. 한 지역보건법은 질병구조나 사회 

환경의 변화 등 시  요구에 따라 개정이 되면서 보

건소 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시

 변화에 따라 그리고 요 보건정책 변화에 따라 

일선 보건기 으로 수많은 새로운 업무를 생성  달

하 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양질의 보건인력

의 수 에 한 검토와 안 모색을 제 로 하지 못하

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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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수행의 주체인 인력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요

하다(Bae, Lee, Kim, & Lee, 2010; Lee, Na, Kim, 

& Kim, 2007). 

따라서 보건기  인력 련 법  제도, 법 기 의 

충족여부, 보건기  업무수행과 련한 지역별, 직종별 

인력 황 등 체 인 보건기 의 인력 황을 분석하여 

문제 을 확인하고 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6

년 원 기  면허별 보건소의 문인력 최소배치기

의 충족률을 분석한 결과 의사는 44개소, 치과의사는 

38개소, 간호사는 59개소 등에서 최소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Na, Kim, & Kim, 

2007). 이 결과를 보면 문 의료인  간호사의 미 충

족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보건기 의 인력에 한 연구는 보건소기능 

개편방안(Bae, Lee, Kim, & Lee, 2010), 보건기

의 인력활용  확충 방안(Lee, Na, Kim, & Kim, 

2007),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한 보건소의 조직  

인력운용 개선방안(Park et al., 2003), 방문보건사업

인력 담당인력 추계(Bae & Kim, 2015; Jang, 

Nam, Lee, Jin, & Choi, 2006)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체에 한 연구이거나 일개 사업의 인력추계

에 한 연구이다. 보건소 간호사에 한 연구는 간호

사의 역할, 역할변화, 만족도, 역할수행의 장애요인 등

에 한 연구(Ahn & Jung, 1995; Han, Lee, & 

Kim, 2016: Lee & Song, 2005; Park & Ryu, 

2001)가 부분이고 보건소 간호사 인력수요 추계에 

한 연구(Oh & Han, 2002)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인력 리는 조직목표의 효과  수행  달성을 해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인력을 

측·통제하여 원활한 인 자원의 활용으로 신분을 보장

하고 사기를 고조시키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

문에 매우 요하다(Lee, Na, Kim, & Kim, 2007). 

그러나 보건소 업무가 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

건소 인력의 양과 질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

려 IMF 사태 이후 인력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가 

최근 회복되고 있다. 보건소 인력이 이러한 상황이니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Bae, Lee, 

Kim, & Lee, 2010). 보건소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증

진사업과 ·만성질환 방· 리 등 다양한 일차보건서

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수 을 높이고 의료비를 

감소하는데 기여하는 내실 있고 연속성 있는 보건사업

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분야의 문성을 가진 간호

사 등 문 인력을 정수 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보건소 문 인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

소 간호사 인력에 한 분석은 앞으로 질 인 보건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요한 변수 의 하나라고 단

된다. 이에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련 주요 법

령의 제․개정에 따라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변화하

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인력인 간호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건소 간호사 인력의 정 배치를 한 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 에 따라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설논문이다. 지역보건법(구 보건

소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보건사업 련 

주요 법령,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  역할, 사업, 인력, 

조직 등에 한 학술지 논문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자료 수집은 련 주요 법령, 정부의 주요 정책보고서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 의 사이트를 통

해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 으며, 학술지 논문은 

DBpia, RISS, KISS 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이

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에 해 비  검토와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보건소 간호사 인력의 실태와 개선안

을 도출하 다.  

보건사업의 시 별 변화는 4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

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보건소법이 면 개

정된 1962년 이 의 보건소 태동기(1945~1961), 제

1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행된 시기로 

국에 보건소망을 구축한 보건소 형성기(1962~1979),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보건의료부문이 

사회개발부문의 일환으로 그 요성을 인정받아 보건의

료서비스 평 화를 한 자원의 합리 인 배치가 강조

된 시기이며 1980년 일차보건의료사업을 국가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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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추진한 보건소 하부기반 구축기(1980∼1994년) 

그리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만성퇴행성 질환  

정신질환자 증가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주

민의 건강욕구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지역보건

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등 련법령을 제․개

정하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 방ㆍ 리

에 합하도록 재정비해 나가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 확

기(1995~ 재)로 구분하 다(Bae, Lee, Kim, & 

Lee, 2010).

한편 보건소는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련 법

령에 근거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법 제․개

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시기별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시기에 어떤 사업이 국가의 요시책으로 보건

소에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한 195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보건소의 수와 사업수행 인력 

 간호사가 보건소에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를 확인

하여 보건인력이 정수 으로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이기

에 제한 이 있으며, 인구수와 무 하게 시군구 별로 

한 개씩 있는 보건소의 수로 간호사 수를 나  보건소 

당 평균 간호사 수를 계산한 것도 해석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Ⅱ. 본    론

1. 보건소 사업의 변화와 간호사 인력

보건소의 태동기(1948∼1961년)인 1956년에 제정

된 보건소법(법률 제406호) 제1조(목 )에 의하면 보

건소는 질병의 방진료와 공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도지사 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

다고 명시되었다. 제3조(설치기 )에 따르면, 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두되 서울특별시의 구와 시에 있

어서는 인구 20만 명 당 1개소의 비율로, 군에 있어서

는 각 군에 1개소를 둔다. 라고 되어있다. 한 제2조

(사업과 직권)에서 보건소는 다음의 사항을 권장한다고 

되어있다: 염병과 기타 질병의 방진료  만연방지

에 한 사항, 모자보건에 한 사항, 학교보건에 한 

사항, 환경 생과 산업보건에 한 사항, 보건통계에 

한 사항, 보건사상의 보 에 한 사항, 기타 공 보건

의 향상에 한 사항 등의 사업(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이 시기 보건소 수는 

1959년 45개소에서 1961년 87개소로 증가하 으나, 

보건소 당 간호사 숫자는 1959년 0.3명에서 1961년 

0.02명으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족한 숫자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60 

~1962).

보건소 형성기(1962∼1979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에는 보건소의 설치, 운 , 감독을 

말단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시군)로 하여  담당하

게 하여 그 사업의 일원화를 기하기 해 보건소법이 

면 개정되었다. 보건소법(법률 제1160호) 제4조 (업

무)에 보건소는 보건사상의 계몽에 한 사항, 보건통

계에 한 사항, 양의 개선과 식품 생에 한 사항, 

환경 생과 산업보건에 한 사항, 학교보건과 구강

생에 한 사항,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에 한 사항, 

보건에 한 실험과 그 검사에 한 사항, 결핵· 성병· 

나병 등 염과 기타 질병의 방과 진료에 한 사항, 

특수지방병의 연구에 한 사항, 공의의 지도에 한 

사항, 의약에 한 지도에 한 사항, 모자보건과 가족

계획에 한 사항,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한 사항의 13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 다(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법에 정한 업

무는 많았으나 이 시기 보건소에서 가장 으로 추

진된 보건사업은 1945년 해방 이후 속히 증가한 인

구문제 즉, 과잉인구가 경제발 의 장애요인임을 인식

하여 국가가 1962년부터 인구증가 억제 책의 일환으

로 추진한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그 당시 창궐하던 염

병  결핵 리 사업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한편 1967년에는 국가정책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가족계획 임요원을 국 읍면 

단 에 배치하 다. 그러나 1965년부터 간호사의 해외

진출이 많아져 간호사 인력부족 상이 나타나자 정부

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시작하 고 이들이 읍면단

에 보건인력으로 견되어 지 과 같이 보건인력을 비

문직이 신하는 계기가 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1975년에는 보건소법(법률 제

2860호) 제2조의 신설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

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어 이후 보건소가 차 증가하게 되었다.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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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의료보호법(법률 제3076호)이 생활보호법과 분

리되어 제정되었고 의료보호법 시행령(1978, 통령령 

제9029호) 제4조(의료보호시설의 지정)에 따라 보건소

가 의료보호 상자의 1차 진료기 으로 지정되어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70년  후반 들어서 보건소가 본격 으로 취약계층 

진료와 모자보건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보건소는 1961년 87개에서 

1965년에 189개소, 1968년에는 191개소로 그리고 

1970년부터 198개소로 증가하 으며 보건소당 간호사 

수도 이 보다 증가되어 1962년 2.5명, 1976년 2.6

명으로 3명이하의 수 을 유지하다 1977년 4.6명으로 

증가하 지만 사업 비 인력이 매우 부족하 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63~1980). 

한편 서울  보건 학원은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유

니세 (UNICEF)의 지원 하에 1년 과정의 보건간호 

이수과정(Certification of Public Health Nurse 

course, CPHN)을 운 하여 보건분야 간호사 실무발

에 기여하 다(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보건소 하부기반 구축기(1980∼1994년)의 주요 변

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에는  국민

건강보험시 를 맞이하여 보건기 의 기능이 변화하

다. 보건소가 의료 수가가 낮은 진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어 진료기능이 강화되었고 민간병원이 없는 의료취약

지역인 군 보건소는 치료 심의 병원화 사업으로 변경

되어 국에 15개 보건의료원이 1988∼89년에 설립되

었다(Bae, Lee, Kim, & Lee, 2010). 이 시기 감염

성 질환은 감소하고 만성퇴행성 질환과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시작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하 다. 이에 1991년 보건소법이 

개정(법률 제4355호)되었으며 제6조(업무)에 변화가 

있어 보건의료정보의 리, 지역보건의 기획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노인보건에 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업무범 를 조정·보완하 으며 

산업보건, 특수지방병의 연구, 공 보건의 지도 사항은 

삭제되었다. 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의 설치근거

가 신설되었으며, 보건소법 시행령( 통령령 제13485

호) 제4조 2항에 보건의료 업무를 담할 공무원  의

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자격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문 

인력의 배치는 보건사회부장 이 정하는 기 에 의한다

고 제시하 다. 이는 구체 이지는 않지만 보건소 서비

스의 질  수 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Bae, Lee, Kim, & Lee, 2010; 

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이 시기 보건소 수는 1980년 214개에서 1985년 

225개, 1990년에는 260개로 증가하 다. 보건소 당 

간호사 수는 1980년 4.8명에서 1985년 12.2명, 

1987년 14명, 1989년 14.9명으로 증가하다가 1990

년 12.8명, 1994년에는 12.5명으로 감소하 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81~1995). 

1981년부터 보건소당 간호사 수가 증가한 이유는 국립

보건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구 가족계획연구원), 결핵

연구원, 결핵 회  보건소 등에서 다양하게 양성되어 

배치된 국공립 잡 직 보건요원(간호사 포함)이 1981

년 세계은행 차  도입을 계기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한편 서울 학교 보건

학원의 보건간호 이수과정(CPHN)과정은 유니세

(UNICEF) 의 지원이 단되자 학생들의 등록 으로 

운 되었으며 요구가 증하면서 일차보건의료요원으로

서 보건간호 분야 간호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변화되

었다가 1990년 의료법에 의한 분야별 간호사제도가 법

으로 인정되면서 1992년 폐지되었다(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보건소기능 확 기의 시작인 1995년에는 보건소법

이 지역보건법(법률 제5101호)으로 바 면서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 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 다. 법명의 변경사유

는 국민 소득수 의 향상, 질병  인구구조의 변화 등

에 따라 그 동안 염병 리와 가족계획사업 주로 운

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추  건강 리기 으

로 육성하기 함이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업무)에 

16개의 보건소 업무를 규정하면서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과 만성퇴행성질환 리 사업을 강조하 다. 한 제12

조( 문 인력의 정배치)에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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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

격 는 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

다. 구체 인 기 은 1997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문 인력 등의 배치)에 문 인력 등의 면허 

는 자격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 을 별표로 제시하 다

(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1986년 1차 건강증진에 한 국제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채택되면서 건강증진사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

고, 우리나라도 질병구조가 성 감염병 질환에서 만성 

비감염성 질환으로 바 어감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

에 한 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1995년에 국민건

강증진법이 제정되어 1998년에는 9개 시범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5년부터 국 보건소

로 확 되어 재까지 연, 주, 운동, 양 등 4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만성질병을 

사 에 방하고, 건강조성 분 기를 확산하기 해 건

강생활실천사업이 시범 으로 추진되었고 2008년도부

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사업 명을 변경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한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

(법률 제5133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사회에 복귀한 

만성정신질환자를 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

건소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사회복귀 진을 한 일차

의료의 통합정신보건시스템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

게 되었다(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2015년(법률 제13323호)에는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주민의 건강에 

한 욕구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하여 보건소의 기능

을 건강증진  질병 방ㆍ 리에 합하도록 재정비하

고,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 리 업무의 효율화를 하여 구축ㆍ운

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  근거를 명확

히 하는 등 행 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을 

개선ㆍ보완하기 해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기 ’이란 지역주민의 건

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방· 리하기 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 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

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방ㆍ 리하기 하

여 지역보건의료기 이 직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련

기 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

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 다. 개정내용

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명시가 포함되었다. 한 

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업무)에서 큰 변화가 있었

으며 그 주요 내용은 건강 친화 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평가, 보

건의료 련기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력체계 구

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 방· 리를 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이 게 새

로운 법에 의한 사업이 추가되고 문 인력의 정배치

에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당 간호사 숫

자는 1995년 12.1명, 1996년 11.9명, 2003년에는 

11명이었으며 2014년 13.6명으로 2015년에는 15명

으로 소폭 증가하 다. 이러한 보건소 간호사의 소폭 

증가로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사업과 국민건강증

진법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추가  업무를 수행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한편 이 시기 보건소 

수는 1995년 238개소, 2003년 246개소 그리고 

2015년에는 243개소 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6∼2016; 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한편 2007년 4월에는 건강평형성 확보를 해 방문

건강 리사업이 국 보건소에서 으로 시행되었

다. 이 사업이 일시에 국 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1995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시범 으로 추진되

면서 사업의 내용과 형식이 성숙되어졌을 뿐 만 아니라 

문 인력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과제를 실 하기 해 

2,000여명의 비정규직 문 인력( 부분이 간호사)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하 기에 때문인데(Kang et al., 

2012) 이로 인하여 보건소 비정규직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사업을 시

기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시기에 어떤 사업이 국가의 

요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수행되었는지를 표 1에 제시하

으며, 1959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 보건소의 

수와 사업수행 인력  간호사가 보건소 당 몇 명이나 

배치되었는지를 분석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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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호 회 보건간호사회에서 제시한 2017년 자

료에 의하면 16개 시·도에 근무하는 간호직과 보건직 

간호사가 362명(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89명 포함), 

보건소  시군구 타 기  행정부서 등에 근무하는 간

호직과 보건직 간호사가 7,512명(무기 계약직과 비정

규직 3,398명 포함), 보건지소에 1,124명(무기 계약

직과 비정규직 336명 포함)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1,840명(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 63명 포함) 등 총 

10,838명의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보건의료기 에서 일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6%에 해당하는 3,886

명이 무기 계약직 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사업을 

안정 으로 지속할 수 없어 연속성 있는 양질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표 1.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등 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보건소의 주요 사업 변천 

연도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사업 추가된 내용 강조 분야

1956년 

보건소법제정

염병과 기타 질병의 방진료  만연방지, 모

자보건, 학교보건, 환경 생과 산업보건, 보건통

계, 보건사상의 보 , 기타 공 보건의 향상에 

한 사항 등 7개 사업

․ 염병 리

1962년 

보건소법개정

보건사상계몽, 보건통계, 양개선과 식품 생, 

환경 생·산업보건, 학교보건·구강 생 의료사업

의 향상과 증진, 보건에 한 실험과 그 검사, 

염과 기타 질병의 방과 진료, 특수지방병의 연

구, 공의  의약지도,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기

타(13개)

구강 생

양개선과 식품 생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공의  의약지도 

기타국민보건향상·증진

보건 련 실험/검사

․ 염병 리 

  (결핵, 성병, 나병) 

․가족계획사업

1977년

의료보호법

개정

-
의료보호 상자에게

의료사업제공

․취약계층을 한 

진료서비스 

․모자보건사업

1980년 농어  등 보건의료를 한 특별법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 장애인재활 

․지역보건의 기획  평가

․보건교육

․보건의료정보의 리

․1989년  국민의료

보험시 : 진료기능 증가

1991년 

보건소법개정

염병  질병의 방· 리와 진료에 한 사항, 보건통계  보건의료정보

의 리, 지역보건의 기획  평가, 보건교육, 양의 개선, 식품 생  공

생, 학교보건에 한 조, 보건에 한 실험 는 검사에 한 사항, 

구강보건·정신보건·노인보건  장애인의 재활, 모자보건  가족계획, 보건

지소·보건진료소의 직원  업무에 한 지도·감독, 의약에 한 지도, 기타 

의료사업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한 사항(12개)

1995년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제정)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양개선사업, 염병 방· 리  진료, 모

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 생·식품 생, 의료인·의료기

에 한 지도 등에 한 사항,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한 지도 

등에 한 사항, 응 의료에 한 사항, 공 보건의사·보건진료원  보건진

료소에 한 지도 등, 약사에 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리, 정

신보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지역주민에 

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 리, 보건에 한 실험 

는 검사,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기

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이를 한 연구 등(16개)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리

2002년 제1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수립                  

2007년 국 으로 방문건강 리사업 실시                   

2015년 

지역보건법

개정

건강 친화 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  등에 한 지도· 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 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 양

리사업  보건교육, 감염병의 방  리, 모성과 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생명존 에 한 

사항, 지역주민에 한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의 질병 리에 한 

사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건강친화 인 지역 

사회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기획 

조사연구  평가,

․ 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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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건소(254개소)에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 수는 

4,114명(시군구 타 기  행정부서 등에 근무하는 간호

직과 보건직 간호사 포함)으로 보건소당 정규직 간호사 

수는 16.2명이고. 비정규직 간호사를 포함(7,512명)하

면 보건소당 간호사 수는 29.6명으로 증가한다. 시 별 

지역보건법(구 보건소법) 등 련 주요 법령에 의한 보

건소의 기능  업무, 그 시기에 강조되었던 사업 그리

고 그 시 에서 보건소의 수와 보건소당 간호사가 얼마

나 배치되었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2. 보건소 간호 인력의 양   질  평가

1) 양  평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양 인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건

강업무를 수행할 문 인력의 수가 으로 부족하

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건소의 기능이 확 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문 인력 등의 면허 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 은 1997년 2월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제6조 1항 련)에 제시된 이후 20년

이 지난 이 시 에 변화가 없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

표 2. 연도별 보건소의 수  간호사 인력 황  (단 : 개, 명)

연도
국 

보건소 수 

간호사 인력

연도
국 

보건소 수 

간호사 인력

수
보건소 당 

간호사 수 
수 

보건소 당 

간호사 수 

1959 45 12 0.30 1988   3,280 14.60

1960 80 6 0.10 1989   3,359 14.90

1961 87 2 0.02 1990 260 3,327 12.80

1962 189 479 2.50 1991   3,304 12.70

1963   517 2.70 1992   3,338 12.80

1964   455 2.40 1993   3,301 12.70

1965

189

469 2.50 1994   3,260 12.50

1966 370 2.00 1995 238 2,891 12.14

1967 422 2.20 1996 244 2,912 11.90

1968
191

412 2.20 1997 245 2,930 12.10

1969 401 2.10 1998 243 3,005 12.40

1970 198 339 1.70 1999 242 2,748 11.40

1971   394 2.00 2000 242 2,766 11.40

1972   379 1.90 2001 242 2,797 11.60

1973   407 2.10 2002 242 2,755 11.40

1974   438 2.20 2003 246 2,700 11.00

1975 198 422 2.10 2004 246 2,816 11.40

1976   520 2.60 2005 246 2.894 11.70

1977   909 4.60 2006 251 2,994 11.90

1978   678 3.40 2007 251 3,121 12.40

1979   1,060 5.50 2008 253 3,179 12.60

1980 214 1,034 4.80 2009 253 3,127 12.40

1981   1,230 5.70 2010 253 3,206 12.70

1982   1,584 7.40 2011 253 3,205 13.90

1983   1,550 7.20 2012 254 3,183 12.50

1984   2,451 11,5 2013 253 3,305 13.00

1985 225 2,740 12.20 2014 254 3,439 13.60

1986   3,104 13.80 2015 243 3,701 15.00

1987   3,159 14.00
* 1960-1967년의 간호사 인력 : 가족계획요원 미포함(보건사회통계연보)
* 1968-1977년의 간호사 인력 : 가족계획요원, 결핵 리요원 미포함(보건사회통계연보)
* 1978-1981년의 간호사 인력 : 가족계획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 리요원, 나환자요원 미포함(보건사회통계연보)
* 1982-1989년의 간호사 인력 : 가족계획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 리요원, 나환자요원포함(보건사회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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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  련법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변화로 매년 보

건복지부에서 인력충원 없이 새로운 사업들이 하달되고 

있어 한 명의 간호사가 다수의 업무를 맡아서 사업을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장에서 최근 10년간 보

건소에서 신설되어 증가되는 업무는 매년 최소 4개 사

업에서 많게는 9개 사업인 반면 한번 시작한 사업은 주

민들의 요구로 인해 단할 수 없기에 사업의 수는 매

년 증가하는 실정이다(표 3). 보건소 실무자가 업무보

고용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업무는 지역보

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이외에도 치매 리

법, 노인복지법, 암 리법(조기검진,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기본법(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아토피천식 

방 리사업, 아동 척추측만증 건강검진 등), 공공보건

의료에 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권 권리에 

한 법률(산모신생아 건강 리사 지원 등),  출산 

고령사회기본법(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 감염병의 

방  리에 한 법률, 의료 여법 등 수 많은 법률과 

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하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역시장 는 지역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 사업의 종류

와 수는 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간호사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지역보건법의 목 을 

달성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015년 

국민의 소득수  향상과 질병  인구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리 기 으로서 추  

역할을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권

을 보호하기 해 지역보건법을 개정하 다. 즉 시  

흐름과 지역주민의 요구 증가에 따라 건강증진, 만성질

환 리, 방문보건, 노인건강 리, 감염병 리, 재가 장

애인 재활, 지역보건의 기획  평가 등 간호의 문성

을 요하는 사업들이 거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행 할 문 인력인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간호 회 표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기 인 보건소의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254개 보건소  142개 보건소에서 배치기 을 충족

하고 있지 못하며 부족한 간호사의 수는 601명에 이른

다고 보고하 다(Oh, 2017). 20년 에 발표된 배치

그림 1. 1959~2015년 련 법령  주요 보건사업에 따른 보건소의 수와 보건소당 간호사 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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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도 미치는 못하는 보건소가 56%에 이른다는 것

은 보건소가 사업을 수행할 정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며 특히 재직인력

의 12%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보건소 

간호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건소 간호사 1인당 담당인구 수를 계산하기 

해서,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의 우리나라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치매인구수(65세 인구의 9%로 추산), 기 생

활수 자수, 등록 장애인수  결혼이민자 수를 찾아 

2017년 보건소 간호사 수(정규직 4,114명, 무기 계약

직  비정규직 포함 7,512명)로 나 어 보면 다음과 

표 3. 2008-2017년 보건소의 사업 신설 황

연도 사  업  명 연도 사  업  명

2008

①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사업

② 생애 환기 건강진단사업

③ 유아 건강진단사업 (시범)

④ 임산부· 유아 양 러스사업 (시범)

⑤ 연 클리닉실 운

2013

① 국가필수 방 종사업 확 : 노인폐렴· 유아 

뇌수막염 종, 민간의료기간 종비 지원

② 연사업 증가 : 연구역확 , 연단속

③ 마약 리자 지정  지도, 취 류 단속

④ 경로당운   활성화 사업 추진

2009

① 모유수유 클리닉실 운

②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③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④ 취학 아동 홍역 방 종사업

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

⑥ 한방 허  사업

⑦ 건강도시  도시안 사업

2014

① 한방 난임지원사업

② 구 차량 등록사무

③ 안 상비약품등록사무

④ 생물테러 응 훈련

⑤ DMAT( 규모재난의료지원 ) 련 업무

2010

① 치매 방 리사업

② 허약노인·독거노인 낙상 방사업 

③  출산 장려사업

   (인공수정, 체외수정, 산모도우미지원)

④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⑤ 민간공공 력 결핵사업

2015

① 고 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② 소득층 기 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③ 아토피․천식 방 리사업

④ 노인 인 루엔자 국가 방 종 지원사업

   (의료기 탁)

⑤ 응 실 증후군 감시체계 일일보고

⑥ 일반인 상 응 처치교육

⑦ 장기  조직기증 련 희망등록  헌 장려 

업무

2011

①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② 5 암 검진  의료비 지원사업

③ 심뇌 질환 방사업

④ 학교 구강보건사업

⑤ 수두 방 종

⑥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2016

① 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  지원사업

② 국가필수 방 종 확

   - 유아(6~12개월) 인 루엔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종

③ 잠복결핵 검진사업

④ 한방치매 방 리사업

⑤ 마을건강센터 운

⑥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⑦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리

⑧ 의료기  안 진단  특정 리 상시설 검

⑨ 의료기  내 의료인 아동학   성범죄 력 

검

2012

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② 임산부 엽산제  앰블럼 지원사업

③ 유아 건강진단사업

④ 임산부· 유아 양 러스사업 

⑤ 연 클리닉실 운

2017

① 국가필수 방 종 확  - 유아 13~59개월 

   인 루엔자

② 보건소 모바일 헬스 어 사업 (심뇌사업)

③ 등 돌 교실 비만 방 시범사업

④ 마약류 통합 리시스템 도입  운

⑤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기  지도 검

⑥ 결핵안심국가사업  잠복결핵검진사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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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보건소 간호사 1인당 인구수는 12,303명, 65세 

이상 인구수는 1,610명, 치매인구 수는 146명, 기 생

활수 자는 400명, 등록 장애인수는 605명, 결혼이민

자 수는 37명이다.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간호사 1인당 사업 상 인구수는 6,738명, 65세 이상 

인구수는 881명, 치매인구 수는 80명, 기 생활수 자

는 219명, 등록 장애인수는 331명, 결혼이민자 수는 

20명이다. 보건소 장에서는 보건소 간호사 1인당 여

러 종류의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간호

사 1인당 감당해야 할 인구의 수가 으로 많아 실

제 으로 사업 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Oh와 Han (2002)의 연구에서 

2001년 보건소 간호사 1인당 할인구가 9,262명으로 

1988년의 8,331명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 는

데 2017년 재 정규직 간호사 1인당 담당인구가 

12,303명,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1인당 6,738명으

로 여 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 

3,000명 당 보건소 간호사 1인,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2000명당 1명( 는 700가구 당 1명, 빈민지역인 경우 

400가구 당 1명), 싱가포르 2,500명당 1인, 태국 도

시는 3,000명당, 농 은 2000명당 1인이라는 기 과 

비교할 때 인구 수 비 보건소 간호사 수가 매우 부족

함을 확인할 수 있다(Lee, Na, Kim, & Kim, 2007; 

Oh & Han, 2002).

2) 질  평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질 인 측면에서 평가하면 건강

업무를 수행할 문 인력이 부족하다. 문 인력 등의 

면허 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 에 의하면, 

‘조산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체 인력의 범 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간호

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질병을 가진 환자의 

리와 간호, 진료보조, 교육·상담  건강증진을 한 활

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보건활동을 하도록 법에 명

시되어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으

며 간호사의 업무보조  지도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National Law of Information Center, 2017). 

즉 간호사는 상자를 총체 으로 찰하고 단하여 

그들의 건강을 리하는 총체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기에 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간호사의 정수가 반드

시 확보되어야 한다. 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연한을 보

더라도 간호사는 최  학력이 4년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

학교 졸업자 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을 이수한 사람,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간호 

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며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보조에 한 지도를 받도

록 명시되어 있음에도(의료법 법률 제14438호, 제80

조 간호조무사 자격)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향을 감

안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질  측면에서 두 번째 문제는 보건소 간호사  비

공무원 즉 무기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이다. 2017년 재 보건소와 시군구 행정부서에서 근

무하는 간호사 인력 7,512명  정규직 공무원 간호사

가 4,114명(55%)이고 비정규직 는 무기 계약직 간

호사가 3,398명(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Public Health Nurses Association, 2017). 비정

규직 간호사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서 업무를 지속

으로 할 수 없으며 10개월 근무 후에, 길게는 23개월 

근무 후에 일을 그만 두어야 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

아가야 하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사업에 일 성이 

없고 질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듯 

비정규직 간호사는 고용의 불안정과 열악한 여  처

우로 인해 사업의 문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 보건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무기직, 

비정규직으로 나 어져 서로 간에 화합하기 힘들며, 특

히 그들 간의 역할 계, 책임과 권한이 명료하지 못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Lim, et al., 

2016).

Oh와 Han (2002)의 연구에서도 보건(지)소에 근

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가 체 근무자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에서 간호조무사의 비

율이 54%(7,590명  4,109명)를 차지하고 있어 

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질  측면에서 많은 문

제를 안고 있다고 지 한 바 있다. 재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고 있는 반면 무기 계약직 는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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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율이 반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질  측면에서 

여 히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보건소 근무자  간호사 

비율은 2016년 재 32%(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7)로 고 있어 간호사의 양  부족은 

이  비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

호사의 부족은 공 보건학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건

강에 한 문지식을 가진 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려는 보건소의 목 을 달성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보건소 간호사의 정 배치를 한 안

우리나라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의 핵심 축으로서 보

건소가 시 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인 

건강 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

바지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이

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간호사의 정배치를 한 안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보건소 문 인력의 면허 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 (지역보건법 시행령16조, 시행규칙 

제4조)을 시행되는 업무의 문성, 특성과 양을 고려하

여 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개정 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해 업무의 문성을 고

려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자격종별로 배

치 기 을 구체 으로 제시해야 한다. 

Song과 Han (2009)이 보건소 간호사 189명(평균 

근무 년 수 16년)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증

진, 보건교육, 방 종, 결핵 리, 모자보건, 정신질환

리, 맞춤형 방문건강 리, 진료보조, 만성퇴행성 리

사업의 주 수행자는 간호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질병의 조기발견을 한 검진과 처방의 주 수행자는 의

사이고, 구강건강 리  구강보건교육은 치 생사가, 

건강증진을 한 체육활동은 운동처방사가, 양개선사

업은 양사가, 염병 리는 보건직이, 그리고 장애인 

리는 사회복지사가 주 수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참여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건강

리 업무는 특정 보건요원의 개인 인 근이 아닌 

제에 의한 통합 인 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사의 역할이 각종 보건사업의 심에 있음을 확인

하 다. 교육  배경  훈련 경험을 통해 볼 때 정신질

환자, 결핵환자, 암환자, 치매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고 압  당뇨환자 등 질환을 가진 상자들을 직  

상담· 리하는 업무, 방 종,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 감염병 방  리, 보건교육, 의료기  지도감

독 업무는 의료인  간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가장 합하기에 간호사의 배치 비율을 확 해야 한

다.

특히 역시의 구,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 건강생

활지원센터 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 지

역의 경우는 보건사업을 담당할 의료인 특히 간호직 공

무원을 인구 몇 명당 1명을 확보하는, 즉 인구 비 간

호직 공무원 최소 확보 비율을 지정하는 등 업무량 뿐 

아니라 인구수를 고려한 정 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Bae, Lee, Kim과 Lee (2010)는 재 보건소가 내소

자 심의 사업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보

건사업은 갈수록 고도의 문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보

건의료와 련된 업무를 담할 의료인의 정원에 한 

정 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 다.

이처럼 주민 착형의 촘촘한 건강 리를 제공하기 

해서 최소 배치기 에서 업무의 문성과 인구수를 

고려하는 는 읍면동 단 별로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2,500∼

5,000명당 보건소 간호사 1인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우

리나라도 5,000명 수 으로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는 말 이시나, 태국 그리고 이스라엘

처럼 보건소 간호사 1인당 가구 수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Bae, Lee, Kim, & Lee, 

2010).

둘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된 이유  하

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

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

기 함이며, 이러한 목 을 달성하려면 지역사회사정

에 근거한 지역사회진단과 우선순 설정 그리고 그에 

근거한 사업계획 작성 등 보건사업기획에 한 문  

역량을 가진 문 인력이 요구된다. Kim (2010)은 보

건소 간호사가 지역주민의 건강수 을 향상시키고자 다

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행정업무를 수행

하는 요한 치에 있지만 보건사업 역별 담인력

의 부족과 직무교육의 불충분 그리고 잦은 순환근무와 

업무교체로 맡은 보건사업에 한 문성을 발휘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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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인 상황에 있다고 하 다. 이처럼 간호사 임에도 

증가하는 새로운 업무와 질 인 서비스에 한 압력으

로 문성이 추가 으로 요구되는 실에서 간호조무사

가 간호사의 일을 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한 요구와 질 인 서비스

에 한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될 뿐만 아니

라 제4차 산업 명을 앞 둔  시 에서 보건사업은 더

욱 더 문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문성을 담보해  

수 있는 최소 자격 기 이 요하므로(Bae, Lee, 

Kim, & Lee, 2010; Cho & Kim, 1992) 간호사가 

최소 자격기 이 되어야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를 질

으로 충족시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건소 문 인력의 면허 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 이 보건소 업무  인구 수 등을 고

려하여 개정되면 이 기 을 반드시 수하도록 강제하

는 규정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재 실을 미처 반

하지 못하 지만 배치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소가 반 이상이 되고(Oh, 2017), 

문 인력  특히 간호사를 충원하지 않아 업무 추진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최소인력 기 의 강제규

정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로 업무의 연속성과 질  리를 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  정규직 채용이 증가해야 한다. 비

정규직 간호사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정함과 열

악한 여  처우로 인해 사업에 지속 으로 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문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

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질병 방  ·만성 

질환 리의 소홀로 의료비 상승을 래하고 국민의 평

생건강권 보장이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다. 한 보건소

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 무기 계약직, 비정규

직으로 나 어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장단기 

계획을 통해 정규직 수를 증가시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강평형성 확보를 

해 최근 서울시 보건소에서 으로 시행되고 있

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 그리고 행정안

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읍

면동 복지허 화 사업의 방문간호사, 치매안심센터의 

간호사 등 지역보건의료기 에서의 간호사 수요는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무기 계약직 

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책임과 권한을 갖고 

문성을 발휘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이 체감하는 만족스럽고 효과 인 보건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956년에 보건소법이 제·개정되고 지역보건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사업이 조정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 사업이 추

가되어 업무가 폭발 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간호 인력은 1989년에 보건소 당 14.9명으

로 정 을 은 후, 1990년부터 감소하다가 2007년 

12.4명으로 증가하 다. 2017년 재 정규직 간호사

는 보건소당 16.2명으로 증하는 보건사업 비 간호

사 수가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 정규직 간

호사 1인당 담당인구가 12,30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보건소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가 무 많은 상

황이다. 보건소의 50% 이상이 20년 에 설정된 보건

소의 문 인력 등의 면허 는 자격종별에 따른 최소

기 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간호사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치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등은 보건간호 업무의 양 ·질  측면에

서의 문제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문 인

력 등의 면허 는 자격종별에 따른 최소기 을 보건의

료 업무의 문성과 양을 고려하고 할 인구수를 실

으로 반 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한 간호사를 간호

조무사로 체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

을 반드시 보건소가 지키도록 강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한 최근 폭발 으로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

하기 해서 간호사를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책

임과 권한을 갖고 문성을 발휘하여 보건소가 지역주

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한 지역보건의료기 으로서 

추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치료 주의 민간의료가 부분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변화

하는 국민 건강요구에 맞추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으로써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라는 국가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간호사 인력실태를 고찰한 후 개

선방안을 제언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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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garding the Nursing 

Workforce in Public Health Centers

Han, Young Ra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Yang, Sook Ja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wha Women’s University) 

Purpose: Public health centers (PHCs) provide a variety of health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RPHA). We aim to analyze the changes in public 

health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nd the number of public health nurse 

(PHN) involved in the service,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effectively distribute the public 

health nursing workforce for protecting the health rights of people. Methods: This is a 

review study that deduced the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During the revision 

of the PHC law to the RPHA, several services were added. Health related laws have forced 

the PHCs to provide services for these legislations. Consequently, the workload on the PHN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 PHNs have been consistently lacking. In 2017, there are 

16.2 full-time nurses per center. Furthermore, About 50% of the PHCs are not meeting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censed or qualified health professional workforce outlined in 

1997. In addition, 43% of the nurses in the PHCs are part-time nurses.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minimum requirements of health professional workforce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the increase in the workload of PHNs, and a legislation to enforce PHCs to fulfill 

these requirements is needed.

Key words : Public health center, Nurse, Workforce


